
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안전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9. 6.(월) 10:00



- 2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641,667,291천원(일반 630,251,174천원 특별 11,416,117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     정     액
2회추경

(안) 비 고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차추경

계 641,668 590,202 545,733 32,053 12,416 51,466 　

일 반 회 계 630,251 576,127 532,501 31,210 12,416 54,124 　

특 별 회 계 11,417 14,075 13,232 843 0 -2,658 　

의료급여기금 581 504 504 - 77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42 294 294 - -  348 　

주 차 장 10,194 13,277 12,434 843 - -3,083 　



- 3 -

4. 도시안전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2회추경(안)
②

일반회계 26,567,281 22,216,775 4,350,506

주택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주요내용 

 - 재건축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수수료

  (남서울럭키아파트)

89,456 9,456 80,000

안전도시과

　

자율

방재단

운영

주요내용 

 - 겨울철 재난대응 물품 구매  

  ⇒ 코로나19로 자율방재단 워크숍 등 

취소(-8,233)

  ⇒ 코로나19 대응 물품 

구입(6,550천원)

18,865 20,548 -1,683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주요내용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구비 

부담분

   ⇒ 국토부 공모 미실시로 감추경

0 600,000 -600,000

재난관리

기금전출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 전출

  ⇒ 소상공인 지원 등에 따른 기금 

소요분 보충

4,853,444 1,766,944 3,086,500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주요내용 

 - 경관시설 등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 유지보수 민원이 증가하여 민원 

해결 위한 보수 비용 증액

35,655 26,030 9,625

건축과

　

건축민원 처리

주요내용 

 - 건축심의 대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운영

  ⇒ 코로나19로 건축위원회 워크숍 

취소

23,700 30,300 -6,600

주민참여

건축행정

추진

주요내용 

 - 상·하반기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 건축학교, 체험 건축탐방 진행

  ⇒ 코로나19로 어린이대상 행사 취소 

및 건축나들이 프로그램 취소

48,248 49,868 -1,620



- 4 -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2회추경(안)
②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유지관리

주요내용 

 - 공원관리를 위한 제설기 및 컴펙터 

   구매

695,139 685,139 10,000

생활권공원 정비

주요내용 

 -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165,864 120,864 45,000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주요내용 

 -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운영비 

  ⇒ 코로나로 인해 물놀이시설 미운영

0 65,040 -65,040

목화어린이 공원 

재조성사업

주요내용 

 - 목화어린이공원 재조성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비  

위    치 : 독산동 883-9

사업기간 : 2021. 9. ~ 2022. 6.

총사업비 : 500,000천원

30 0 30.000

은행어린이공원 

관리사무소 정비 공사

주요내용 

 - 은행어린이공원 재조성에 맞춰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위    치 : 시흥동 836

80,000 0 80,000

녹지대 정비

주요내용 

 - 은행나무 지정보호수 주변 정비
 - 안양천 근로자 쉼터 개선

699,908 499,908 200,000

금하마을 유지관리

주요내용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금하숲길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

29,852 0 29,852

금천구 시흥계곡 

공원조성

주요내용 

 - 시흥계곡 물길복원 사업
 -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1,003,000 0 1,003,000

탑골 산림내 수생태계 

복원

주요내용 

 - 생태습지, 생태계류 및 둠병조성 등 

산림 수생태계 복원

위    치 : 시흥동 산112-13

150,000 0 150,000

관악우방 아파트 뒤편 

산립정비

주요내용 

 - 산림복원 및 주변 등산로 정비
위    치 : 시흥동 산84-23

180,000 0 180,000



- 5 -

5. 검토의견

  ❍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222억 1,670만원)에서 

    금회 43억 5,050만원이 증액된 265억 6,720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22%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가. 주택과  

      기정예산(4억 5,440만원)에서 금회 9,529만원이 증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8,000만원 증액 편성

   나. 안전도시과  

      기정예산(46억 3,960만원)에서 금회 25억 1,140만원이 증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6억원이 국토부 공모 미실시 감액

      재난관리기금 전출 30억 8,600만원 증액 편성

   다. 도시계획과  

      기정예산(21억 6,230만원)에서 금회 1,070만원 감액 증액 편성

   라. 건축과  

      기정예산(4억 4,900만원)에서 금회 4,195만원이 증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2,660만원 증액

   마. 공원녹지과  

      기정예산(145억 1,070만원)에서 금회 17억 1,250만원이 증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생활권 공원 정비 4,500만원 증액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관리 6,500만원 감액

      녹지대 정비 2억원 증액

      금천시흥계곡 공원조성 10억 3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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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안전국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과 예측 못한 긴급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 별 신규 사업의 추경 편성은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예산 

    반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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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

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